
(세 무 과 )

자 동 차 세  징 수 율  제 고
 자동차세를 부과․징수함에 있어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와 자진납세풍토

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안정적 세수확충에 기여

코자 함.

□ 사업개요 

  ○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

  ○ 환가가치 없는 상습․고질체납 차량 일소

  ○ 납세 편의시책 홍보 강화로 자율납세 풍토 조성

□ 추진실적

  ○ 자동차세 선납현황(1월)    3,111건/452백만원

  ○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  47,091건/3,721백만원

    ∙ 징수율 63.5%(전년대비 1%상승)

  ○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 

    ∙ 비과세 감면차량 일제정리   분기2회

      - 감면차량 조사실적 : 26건(추징 13건, 감면→과세로 전환 13건)

    ∙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실적    766건

        (폐차, 말소, 체납세징수 등)

  ○ 개별적인 납세홍보 강화로 납세의식 고취

    ∙ 승합차세율변경사항 홍보    2005. 1월

    ∙ 정기분 부과 납기전 사전 안내    2005. 5월

    ∙ 자동차세 연․분납신청 및 자동이체등 

       다양한 납세편익제도 홍보    수시

□ 추진성과

  ○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현년도 징수율 제고 

  ○ 수준 높은 신뢰세정 구현으로 고객만족

  ○ 현장위주의 세무행정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



공 평 한  재 산 세  부 과 ·징 수

○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로 누락세원 예방 및 납기내 징수율제고

○ 납세자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재산세 개편내용의 충분한 홍보

□ 사업개요

  ○ 7월 정기분 부과총액 : 1,579백만원 (주택분1/2, 건물분)

    ∙ 2004년 7월 재산세 1,973백만원 대비 394백만원(24%) 감소

  ○ 9월 정기분 부과총액 : 3,849백만원 (주택분1/2,토지분)

    ∙ 2004년 10월 종합토지세 4,310백만원 대비 461백만원(12%) 감소

□ 추진실적

  ○ 과세자료정비 및 관리    2005. 1. 1.～ 6. 20

    ∙ 과세자료유형 목록화,  로드맵 작성, 과세자료 정비실적 점검

  ○ 재산세·종토세통합과세를 위한 프로그램 코드표준화 : 2005. 1. 1.～ 3. 31

    ∙ 토지·건물 코드불일치자료 :  38,940건( 단독 2,952 / 공동 35,988)

  ○ 과표 현실화추진 (개별주택가격조사·산정) : 3,983건 (단독 1,980 / 다가구 2,003)

  ○ 과세전 홍보강화 : 사전안내문 개별발송 (64,532건),  전단배부 (12,000매)

    ∙ 재산세관련 세법 주요개정내용, 보유세강화방침 세법개정의 근본취지 

  ○ 세액조정 및 수시분 부과 :  92건 31백만원

  ○ 재산세(건물, 주택, 토지분) 독촉장 발송 : 33,416건 391백만원

□ 추진성과

  ○ 정확한 과세로 징수율제고 및 민원발생 최소화

  ○ 개별주택가격 평가 공시에 의한 세부담 불형평해소



취 ․ 등 록 세  세 원 관 리  강 화

 ○ 부동산 관련 세원의 철저한 사전안내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

   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

 ○ 등록세 수납사항 일일대사 확행으로 부정방지 근절

□ 사업개요

  ○ 누락세원방지를 위한 비과세 ․ 감면대상의 철저한 사후관리

  ○ 사실과세를 위한 중과세대상 사업장 현지조사

  ○ 부정방지를 위한 등록세 수납사항 일일대사 추진

□ 추진실적

  ○ 비과세․감면대상의 철저한 사후관리

    ∙ 자료추출 및 법조문별 분류, 현지조사 확행 : 103건

    ∙ 1가구1주택 감면자 주택소유여부 확인 : 분기1회 주택전산망 조회

  ○ 사실과세를 위한 중과세대상 사업장 현지조사 

    ∙ 합동조사반 편성 현지조사 : 1회, 27건

  ○ 등록세 수납사항 대사추진 : 부적합 1,985건 대사완료

    ∙ 자체 지방세 설명회 개최 : 법무사, 공인중개사

□ 추진성과

  ○ 중과세․비과세․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관리와 현지조사로 

     누락세원방지 및 공평과세실현

  ○ 등록세 수납사항 일일대사 확행으로 부정방지

  ○ 과세 예고후 구제제도 홍보로 납세자 권리보호



면 허 세  징 수 율  3 % P  제 고

 ○ 정기분 납기내 5%P, 현년도 3%P 징수율 올리기를 목표로 현장실사 등 

    정비한 자료를 관련 세목에의 부과반영 및 체납세 정리에 활용 공유하고

 ○ 면허세 관련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경고 등으로 납세자 심리압박

    으로 징수율 제고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  ○ 면허세 2-3회 이상 체납자 동별 발췌 현장조사 및 징수독려(1월-10월)

  ○ 업종별 인허가 기관자료 대사와 월별조사로 체납 및 자료정리(3월-8월)

□ 추진실적

  ○ 2005년 정기분 면허세 납기내 징수율 전년대비 3.4%P 상승(3개구 비교 1위)

    (오정구 65.0%, 소사구 60.8%, 원미구 60.3%) 

  ○ 체납 정리 : 707건 14,882천원

    ∙현년도  : 586건  12,823천원

    ∙과년도  : 121건   2,059천원

  ○ 체납고지서 재발송  징수독려 : 3,825여건

  ○ 현년도 징수율 82.9%(2005. 10. 31현재) 

□ 추진성과

  ○ 체납고지서 주소지, 물건지 교대 재발송으로 체납인지 강화 효과

  ○ 현장 휴폐업조사와 전화확인으로 자료정비 및 징수효과

  ○ 폐업 신고 및 체납면허취소 홍보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확인

     (2006년 적극 반영계획)



효 율 적 인  체 납 세  정 리
 ○ 체납액 정리의 행정력 집주로 체납액 감소 

 ○ 강력한 징수의지로 자진납세의식 제고 및 조세의 형평성 구현

□ 사업개요 

  ○ 정리목표액    7,052백만원(체납액의 40%)

  ○ 2004년도 체납액    17,632백만원

□ 추진실적

  ○ 정리실적    4,259백만원(징수821 환불1,377 결손2,061)

  ○ 고액체납자 담당자 지정  82명(100만원이상 3,363명, 13,231백만원)

  ○ 직․간접행정제재

    ∙관허사업제한 예고안내 : 3회 66명

    ∙차량인도명령 : 체납세 40만원이상 1,082대

  ○ 조세채권확보(압류)

    ∙부동산 : 412건 1,323백만원 

    ∙자동차 : 3,080대 2,126백만원

    ∙기타채권 : 155건 1,015백만원

  ○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  1,621대(계고 : 3,240대)

  ○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(한국자산관리공사)    12건(진행중)

     ※ 실익분석 및 현장조사 완료

  ○ 차량인도명령에 의한 인터넷 공매    19대 38백만원

  ○ 체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

    ∙ 신용카드 분할납부 : 270건 130백만원

    ∙ 무 통장 수납 등 : 2,700건 552백만원

□ 추진성과

  ○ 체납액 감소 도모

  ○ 자진 납세의식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



정확한 주민세 부과 및 징수

각종 공부 및 실태조사를 실시 과세 대상을 발췌･정비함으로서 

균등할 주민세의 정확한 부과로 민원발생 방지 및 징수율 제고 

□ 사업개요

  ○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

  ○ 정확한 주민세 부과로 민원발생 최소화

□ 추진실적

  ○ 특별징수분주민세 부과    721건 61백만원

  ○ 법인세할주민세 통보자료 대사    1,050건

  ○ 양도소득세할주민세 통보자료 대사    900건

  ○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 조사    850건

  ○ 균등할주민세 사업장 폐업 실태조사    870건

  ○ 정기분균등할주민세 부과    71,914건, 611백만원

  ○ 법인세할주민세(04년12월결산법인) 부과  243건 1,140백만원

  ○ 종합소득세할주민세(04년귀속 확정분) 부과  1,589건 400백만원

  ○ 재산할사업소세 미납자 조사 및 부과    79건 16백만원

□ 추진 성 과  

  ○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사실과세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

  ○ 과세 제외대상 정비 철저로 민원발생 최소화

  ○ 정확한 부과로 신뢰행정 구축 및 징수율 제고 


